


첨부: 변경 대상 투자신탁 및 변경사항

펀드 펀드 명칭 및 변경사항

판매사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증권 
자투자신탁A (주식)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 
(채권혼합)

슈로더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H (채권-재간접형)

투자설명서

가. 재무제표 업데이트 가. 재무제표 업데이트 가. 재무제표 업데이트

나. 임의해지 조항 문구 수정 나. 임의해지 조항 문구 수정 나. 임의해지 조항 문구 수정

집합투자규약      
(신탁계약서)

 주1)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조항 문구 수정

주1)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조항 문구 수정

주1)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조항 
문구 수정

대신증권 O

메릴린치 증권 O

미래에셋증권 O O

삼성증권 O O

키움증권 O

푸르덴셜 투자증권 O

하나대투증권 O

하나은행 O

하이투자증권 O O

한국씨티은행 O O

HSBC은행 O

SC제일은행 O

주1) 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조항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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